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부서별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주요업무 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보고부서별 주요업무 보고

세  무  과



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보 고 순 서

 1. 일 반 현 황

2. 주요업무 추진실적

3. 2016 주요업무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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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1.1.1.1.1. 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 현현현현현현현현현현 황황황황황황황황황황1. 일 반 현 황

1 조 직

세무과 (5)개팀

세입총괄팀 38세금징수1팀 38세금징수2팀 38세금징수3팀 세외수입팀

- 세입징수전망 및

조례·규칙관리

- 지방세 세입징수

현황작성 및 분석

- 지방세 수납총괄

- 지방세 환급총괄

- 체납지방세징수및

정리(결손)총괄

- 지난년도 현년도

체납시세 인센티브

추진

- 차량압류 및 해제

총괄

- 교부청구

- 기계장비 관련

체납 총괄

- 매출채권, 급여

예금 등 기타

채권압류 총괄

- 공공기록정보제공

- 차량관련 체납

징수(영치)

-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총괄

- 부동산 압류 및

해제 총괄

- 관허사업제한

- 차량관련 체납

징수(견인)

- 시·구 세외수입

업무 총괄

- 시 세외수입

인센티브추진

- 세외수입

세입징수현황

작성 및 분석

- 세외수입 지난

년도 체납징수

2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3 1 7 13 10 2

현 원 31 1 7 18 4 1

과부족 △2 - - 5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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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명 칭 현 황

장 비

세무종합시스템 및 세외수입시스템

(정보통신망)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징수 업무 프로그램

고속프린터 고지서, 안내문 등 출력

스타렉스 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차량

3 주요시설 및 장비

4 예 산 현 황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예상잔액
10.31기준

12.31까지
(집행예정액)

계 758,196 536,141 176,756 45,299

지방세 체납 징수활동 강화   381,010   271,280   80,991 28,739

세외수입 확충   188,216   114,324    62,736 11,156

세무행정 제도 개선    14,087   14,087         0 0

기본 경비   174,883   136,450    33,029  5,404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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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2. 주요업무주요업무주요업무주요업무주요업무주요업무주요업무주요업무주요업무주요업무 추진실적추진실적추진실적추진실적추진실적추진실적추진실적추진실적추진실적추진실적2. 주요업무 추진실적

연 번 사 업 명 쪽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 달성 추진 ···········································6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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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세 체납징수 목표 달성 추진 세무과
ㅇㅇ

적극적이고 현장중심의 징수활동과 고액 체납자의 체계적 관리, 강도 높은

체납처분 방식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입징수에 총력을

다하여 2015년 세입목표를 초과달성하고자 함

□ 추진목표

○ 지방세 체납 과징현황

2015.9.30현재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징수목표
(A)

’15.9월
징수액(B)

진도율
(B/A)

전년대비

동월
징수액(C)

증감액
(B-C) 증감율

합 계 6,119 5,953 97.3 4,609 1,344 129.2

시 세 5,463 4,978 91.1 4,192 786 118.8

구 세 656 975 148.6 417 558 233.8

□ 추진실적

○ 지방세 체납징수 : 144,072건 12,375백만원 징수

┍ 현 년 도 : 57,709건 6,422백만원

┕ 지난년도 : 86,363건 5,953백만원

○ 강도높은 체납 징수활동을 통한 세입증대

-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기간 설정 : 9~12월

-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징수 전담제 실시 추진

․현장방문 주거실태 조사 및 징수결과: 44명 374건 2,244백만원 징수

- 현․과년도 지방세 체납정리 중점추진(3~10월)

- 번호판 영치(상시추진), 전직원 특별영치기간 운영(상 하반기 4개월)

․영치실적 : 2,529대, 4,603건 722백만원 징수

- 부동산, 금융자산 계좌 및 기타채권 압류 추진(상시 추진)

․압류실적 : 28,422건, 99,698건 20,432백만원 압류

- 급여압류 및 공공기록정보 제공 추진(분기별)

․급여압류 예고 및 징수실적 : 155명 515건 136백만원 징수

-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추진(상시 추진) : 64건 1,711백만원 공매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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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범사례 및 보도자료 (현장중심의 세무행정)

- 수범사례

(주)메트로00000 법인은 2010년부터 재산세(토지분) 4건을 체납하여

수십차례 전화, 현장방문 등 현장중심의 끈질긴 징수 노력으로 체납액

1,346백만원 2015.9.21. 체납액 전액 징수

- 보도자료 :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징수” 관련(일요신문외3-’15.10.1)

□ 향후계획

○ 고액체납자 징수 특별대책반 상시가동(9~12월)

○ 현년도 체납발생 최소화 및 체납징수 활동 총력 추진

- 하반기 지방세 체납징수 중점추진 (11~12월)

- 현년도 체납세액 일제 정리(12월)

- 현장중심의 고액 체납자 징수활동 (11~12월)

- 부동산 및 자동차 공매 추진(11~12월)

- 급여압류 및 채권압류 추진(11~12월)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 제공 추진(11~12월)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2월)

-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위해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 불가능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불납결손 처리(11~12월)

□ 기대효과

○ 2015년 세입목표 초과달성으로 원활한 구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재정수입 확보

○ 2015년 체납시세 市 인센티브 평가 상위권 기대

□ 예산현황 : 362,510천원(구비)

(단위: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381,010 271,28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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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목 표

(A)

징수결정

(B)

수 납

(C)

대 비
진도율
(A:C)

징수율
(B:C)

합 계 75,346 53,734 45,216 60.01 84.15

경

상

적

수

입

소 계 48,381 33,044 32,825 67.85 99.34

재산임대수입 299 247 244 81.61 98.79

사 용 료 11,304 7,322 7,230 63.96 98.74

수 수 료 11,923 7,192 7,068 59.28 98.28

사 업 수 입 575 390 390 67.83 100

징수교부금수입 23,886 17,477 17,477 73.17 100
이 자 수 입 394 416 416 105.58 100

임

시

적

수

입

소 계 26,965 20,690 12,391 45.95 59.89

재 산 매 각 15,632 7,897 3,060 19.58 38.75

부 담 금 245 59 58 23.67 98.31

과징금 및 과태료 3,274 6,483 3,042 92.91 46.92
기타수입 4,992 3,792 3,772 75.56 99.47

지난년도수입 2,822 2,459 2,459 87.14 100

2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세무과
ㅇㅇ

누증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체납관리 및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 지속적인 세외수입 부서 업무지도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함

□ 추진목표

○ 세외수입 과징현황

2015.9.30현재 (단위 : 백만원, %)

※지난년도 2,822백만원 (세무과 2,701/ 재무과 121)

□ 추진실적

○ 업무담당 직무역량 강화

- 부서 세외수입 담당직원 업무능력 향상 추진

․ 부서 세외수입 담당 직무교육 실시 : 2회

․ 세외수입 업무처리에 대한 부서 지도점검 실시 : 2회

-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로 세입 분야 관심도 제고

․ 분기별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 3회

․ 부서별 세목별 부진 분야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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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징수 : 10,457건 2,333백만원 징수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중점 정리기간 운영(5~6월)

-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특별징수 기간 운영(상시추진)

- 체납자 재산(부동산, 차량)에 대한 적기 채권 확보(상시추진)

- 거주자 우선주차 배정 배제 (상·하반기)

- 체납 고지서 및 체납처분 안내문 등 발송(상시추진)

○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 발생 최소화

- 세무과에서 현년도 과태료 체납고지서 매월 발송

- 체납자 재산조회 후 관련부서에 체납자 재산현황 매월 통보

□ 향후계획

○ 체납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

- 고액 상습 체납자 중 공매실익 있는 부동산·차량 공매 처분 추진

- 5백만원 이상 체납자 공공기록정보(신용정보) 제공 추진

-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 중점 정리기간 운영 : 11~12월(하반기)

-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 예금압류 추진(‘15.10.16~‘16.3.31)

○ 체납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로 세입 분야 관심도 제고

- 제4차 세입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12월)

- 부서별 세목별 부진 분야에 대한 징수대책 강구

□ 기대효과

○ 우리구에 유리한 평가항목 전략적 징수노력으로 인센티브평가 대비

○ 2015년 세외수입 市 인센티브 평가 상위권 기대

□ 예산현황 : 188,216천원(구비)

(단위:천원)

예 산 액 집 행 액 집행율(%)

188,216 114,324 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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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사 업 명 쪽

 자동차세 체납차량 조기압류 시행 ······································11

 건강보험료 환급금 채권압류 및 추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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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세 체납차량 조기압류 시행 세무과
ㅇㅇ

자동차세는 타세목에 비해 납세의식이 희박하여 징수율이 저조한바 미납자에

대해 독촉절차 없이 조기압류 처분으로 체납세액 일소를 통한 징수율을 제고하고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정착시키고자 함

□ 체납현황

○ 대 상 : 현년도 자동차세 정기분 체납차량

○ 자동차세 체납현황 : 20,251건 2,157백만원 (2014년 결산기준)

- 자동차세 징수율 : 92.45%(서울시 평균 징수율 : 91.6%)

□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1조(독촉과 최고)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 지방세법 제133조(체납처분)

□ 추진계획

○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 발송 후 미납차량 조기 압류대상 발췌

○ 자동차세 미납차량은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 시행가능 규정에 의거

독촉장 고지 전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채권멸실 사전방지와 우선 채권 확보를

위해 체납확인 즉시 조기압류 시행

□ 추진일정

○ 2016년 6월, 12월 :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

○ 2016년 8월, ‘17.2월 : 자동차세 미납부자 독촉장 발부대상자 발췌

○ 2016년 8월, ‘17.2월 : 자동차세 미납부자 독촉장 발부

○ 2016년 8월, ‘17.2월 : 자동차세 미납부자 자동차등록원부 압류처분

○ 2016년 9월, ‘17.3월 : 자동차세 체납자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소요예산 : 비예산



- 12 -

2 건강보험료 환급금 채권압류 및 추심 세무과
ㅇㅇ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에게 돌려줄 건강보험료 환급금에 대하여 환부 전에

압류 처분 및 추심을 시행함으로써 재정수입 확충과 건전한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정의 실현으로 체납세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 추진배경

○ 직장이동으로 인한 자격변동, 소득 및 재산변동, 퇴직, 연말정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근 4년간 37,607건 1조 2,091억원의 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

○ 지방세 체납자와 연계하여 건강보험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으로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징수율 제고 필요

○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법인환급금 뿐만 아니라 개인환급금까지

추가 확대시 재정수입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

□ 추진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 지방세기본법 제134조의3[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102조의7[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제43조[채권압류의 범위]

□ 추진일정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대비 보험료 정산시기 : 2016.4.1~4.30

○ 지방세 체납자 중 법인체납자 자료 발췌 : 2016.5.10

○ 체납자에 대한 환급자료 조회 요청 : 2016.5.25

○ 건강보험료 환급금 채권압류 및 압류통지서 발송 : 2016.6.15

○ 압류 채권 추심 및 압류해제 : 2016.6.30

□ 소요예산 : 비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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